
출퇴근재해 보상제도
2018.1. 1. 이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.

* 2017. 12. 31.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 가능

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배경

•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,  

혜택·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, 자가용,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

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(통상의 출퇴근재해)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 

 출퇴근재해란?

•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,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.

 출퇴근재해 인정기준

•❶취업과 관련하여 ❷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, ❸경로의 일탈  

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.

-   다만,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, 예외적

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

 출퇴근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산재 신청하나요?

•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“요양급여신청서”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. 

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.

-  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공단지사 · 산재보험 

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. 

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(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)                   

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

②  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직업교육훈련촉진법」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

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

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

④ 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 

데려오는 행위

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

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

⑦  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

 유의사항

-   출퇴근 사고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사고 사실 입증·확인이  

쉬워집니다. 

-  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상대방(보험사 등)과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

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